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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360호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다. 제출일자 : 2023. 9. 5.
  라. 회부일자 : 2023. 9.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818,763,965천원(일반 785,953,596천원 특별 32,810,36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818,763,965 734,968,659 710,356,657 21,882,868 2,729,134 83,795,306

일 반 회 계 785,953,596 711,465,630 687,067,128 21,669,368 2,729,134 74,487,966

특 별 회 계 32,810,369 23,503,029 23,289,529 213,500 0 9,307,340

의료급여기금 682,598 590,000 590,000 - 92,598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591,400 591,400 591,400 -

주 차 장 31,536,371 22,321,629 22,108,129 213,500 - 9,2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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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환경국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문  화  환  경  국 70,879,828 69,065,243 1,814,585 2.63 %

문 화 체 육 과 28,060,647 25,994,016 2,066,631 7.95 %

청 소 행 정 과 40,151,023 40,585,573 △434,550 △1.07 %

환 경 과 2,324,701 2,143,536 181,165 8.45 %

부 동 산 정 보 과 343,457 342,118 1,339 0.39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 추경(안) 
②

문화체육과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 지역주민 편의 증진 및 야외

복합문화공간 조성
5,367,418 3,515,040 1,852,378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추진
55,000 - 55,000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 안양천 파크골프장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용역
22,000 - 22,000

호암산성 탐방로 

공중화장실 개선 
- 호암산성 탐방로 공중화장실 개선공사 54,000 - 54,000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꿈씨어린이작은도서관 바닥 교체 9,360 - 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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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부 사 업 명 주 요 내 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제2회 추경(안) 
②

금천 문화회관 운영 - 금천문화회관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 198,615 138,725 59,890

금천문화재단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 공공요금(전기, 도시가스) 

증액
7,316,495 7,276,775 39,720

책읽는 도시 금천 

활성화

-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 변환, 

분관 작업
797,782 794,282 3,500

금천구

체육회 운영지원
-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 및 집기 구매 618,947 604,571 14,376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 독산테니스장 리모델링에 따른 내부 

필요물품 구매
20,670 15,340 5,330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작은도서관 활동가 감소로 감조정 139,704 187,704 △ 45,000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

-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모사업 미선정
- 4,000

△ 4,000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및 환경 개선

- 휴관 및 리모델링 공사 추진으로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운영 전출금 

등 감조정

248,464 373,748

독산 어르신 체육센터 

운영

- 여가활동 개선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 

저조에 따른 강사비 감조정
97,045 145,789

청소행정과

　

재활용

처리장 유지 관리
- 계근대 소프트웨어 구매 및 설치 202,121 190,868 11,253

폐기물 처리

-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따라 패널티 대비 

편성한 부과금 전액 감액

534,564 857,076 △ 322,512 

투명페트병‧캔 

무인회수기 운영

- 투명페트병·캔 분리배출을 위한 

무인회수기 구매 및 운영비 특별교부금 

확보로 감액

6,300 177,100 △ 170,800

환경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

 - 우리구 감축 목표 설정 및 
   기획계획 마련 

100,000 - 100,000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 
지급 

117,874 95,500 22,374

부동산정보과

　
중개업소

관리

- 운영내용 : 주택임대차분쟁상담 

- 상담위원 : 변호사 2, 공인중개사 2

- 상담방법 : 월2회 대면상담

11,154 9,870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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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토의견

 ❍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690억 6,524만원)에서 

    금회 18억 1,458만원이 증액된 총 708억 7,982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8.66%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문화체육과
       기정예산(259억 9,401만원)에서 금회 20억 6,663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18억 5,237만원 증액
       금천문화회관 시설 공사 5,989만원 증액
       독산어르신 체육센터 운영 4,874만원 감액
       금빛공원 조성 추경예산은 지난 1회 추경에서 논의된 것으로
       금회 추경에서는 심도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 보며
       독산어르신 체육센터의 감액 요청은 센터 이용률이 저조함으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한 부서의 대책이 
       요구됨 

    나. 청소행정과
       기정예산(405억 8,557만원)에서 금회 4억 3,455만원 감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폐기물 처리 3억 2,251만원 감액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1억 7,080만원 감액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수거 사업의 성과를 일궈낸 부서의 
       노력으로 구비 절감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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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경과
       기정예산(21억 4,353만원)에서 금회 1억 8,116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용역 1억원 증액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 2,237만원 증액

    라. 부동산정보과
       기정예산(3억 4,211만원)에서 금회 133만원 증액 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상담센터 확대 운영 128만원 증액
      

❍ 문 화 환 경 국 의  2 0 2 3 년 도  제 2 회  추 경 예 산  편 성 은   
현안 사업 운영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긴급 사안 
등에 필요한 재원이 편성되었다고 보며 불요불급한 예산, 효과불투명한 
사업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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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

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

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

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


